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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

1. 귀 협회의 ‘코로나19’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 원은 「환자안전법」 개정(2020. 7. 30. 시행, 2021. 1. 30. 일부시행)에 따라 

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

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,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

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3. 위 호와 관련하여,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

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

내드립니다.

4. 또한,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

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

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

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5. 이에, ‘함께 보고하고, 함께 보호받는’ 올바른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

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붙임  1.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.

      2.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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